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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후
	비 고

	제7조. 정의
②
“할인율”은 LIBOR에 가산금리를 더한 이율을 말하며, “할인료”는 각 수출대금채권과 관련하여, 당해 수출대금채권 금액에 할인율과 매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의 실제 날수(초일산입, 말일 불산입)을 360일로 나누어 각각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③
이 약정에서 “LIBOR”라 함은 어느 기간과 관련하여 당해 기간 초일 2 영업일전 런던시간 11:00경에 REUTER MONITOR SCREEN의 “LIBO” PAGE(또는 이를 대신하는 PAGE)에 게재되는 당해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동안의 런던은행간 미달러화 예금에 적용되는 이자율들의 산술평균치로서 을이 결정하는 연 이율을 말한다.  LIBOR 결정시 기준이 되는 기간은 을과 갑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정의
2 “할인율”이라 함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이율을 말하며, “할인료”라 함은 각 수출대금채권과 관련하여, 당해 수출대금채권 금액에 할인율과 매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의 실제 날수(초일산입, 말일 불산입)을 360일 또는 365일로 나누어 각각 곱한 금액을 말한다.

3 이 약정에서 “기준금리”라 함은 이 약정의 별지 1부터 5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해지는 각 지급통화별 기준금리를 말한다. 

	5개통화에 대해 LIBOR를 대신하여 통화별 기준금리를 적용함에 따라 약정서내 용어정의를 변경함. 


	 해당사항 없음. 
	약정서내 별지 (내용은 약정서 참조)를 추가. 

별지 1. 지급통화가 USD인 경우 기준금리
     별지 2. 지급통화가 GBP인 경우 기준금리
별지 3. 지급통화가 EUR인 경우 기준금리
별지 4. 지급통화가 CHF인 경우 기준금리
별지 5. 지급통화가 JPY인 경우의 기준금리

	5개통화에 대해 LIBOR를 대신하여 통화별 기준금리를 적용함에 따라 약정서내 별지를 추가한 후, 향후 거래에서 적용될 “통화별 기준금리”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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